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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“완성차간접부서사내하청노동자도정규직”
서울중앙지법, 현대차공장 탁송업무 불파 인정 … 노조, “현대·기아차는 당장 직접 고용하라” 촉구

법원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

적부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차 정규

직 노동자라고 판결했다.

법원은 이번 판결로 완성차 공장의 

직·간접 생산공정은 물론, 물류와 운

송업무를 하는 사내하청 노동자까지 원

청인 현대자동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

고 확인했다. 이번 법원 판결은 현대자

동차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열한 번째 

판결이다. 

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1부는 8월 

22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탁송업

무를 하는 사내하청업체인 무진기업 노

동자 27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

송에서 ‘간접부서에서 일하는 사내하

청 노동자들도 모두 불법 파견’이라고 

판결했다. 법원은 현대자동차에 “이 

노동자들이 정규직이라면 받았을 임금

에서 사내하청업체가 지급한 임금을 뺀 

차액을 지급하라”라고 명령했다.

2016년 3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

탁송업무를 담당하는 무진기업 노동자

들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자신들을 파

견법상의 파견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

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냈다. 탁송업무

는 생산한 수출용 차량을 운전해 야적

장으로 옮겨 해당 국가별로 관리하는 

업무다.

현대차 사측은 “탁송업무는 자동차 

생산과 직접 연관된 컨베이어 시스템을 

거치는 공정이 아닌 운송업무이며, 도

급업체인 무진기업이 지휘·명령을 내

리고 있음으로 파견근로가 아니다”라

며 ‘합법 도급’이라고 주장했다. 

법원은 현대자동차 주장에 대해 “공

장과 멀리 떨어져 작업하더라도 현대차

의 지휘·명령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고 

있기 때문에 파견노동자이다. 제조업 

생산공정에는 파견노동자를 쓸 수 없기 

때문에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”라고 판

결했다.

법원 판결 직후 금속노조 현대·기아

차 비정규직 여섯 개 지회 공동투쟁위

원회는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

서 기자회견을 열었다. 공동투쟁위원회

는 “고용노동부는 법원 판결대로 현

대·기아차 불법 파견 전 공정에 대해 

직접 고용 명령을 내리고 현대·기아차

는 법원 판결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

직접 고용하라”라고 촉구했다.

현대·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

은 노동부에 직접 고용 명령 이행을 요

구하며 지난 7월 29일부터 서울고용노

동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. 김수

억 노조 기아자동차(화성)비정규직지회

장은 26일째 단식 중이다.

금속노조는 판결 뒤 발표한 성명에서 

“생산에 필요해서 투입하는 노동력에 

직접, 간접이 어디 있는가. 직접, 간접 

개념은 불법 파견 책임을 최대한 덜어

내기 위해 자본이 만들어 낸 꼼수이

다”라고 꼬집었다. 노조는 “이재갑 

노동부 장관은 노조가 요구한 면담에 

나와 대화하고, 직접 고용 명령과 행정

개혁위원회 권고를 이행하라”라고 촉

구했다.


